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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6. 6. 22

 도시  건설  위  원 회

1 . 심사경과

. 나  제  출  자 :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

. 가  제출일자 : 1996.6. 12

. 다  회부일자 : 1996.6. 17

. 라  상정일자 : 1996.6.22

2. (  제안설명요지 설명자 :  건축과장 )이암천

o (  건축법 법률 5139 , 제 호 95. 12.30)  및 ( 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1489t ,제 호

96. 12. 31)  이  개정됨에  따라  건축조례로  위임된  사항을  정하여  시민 편의증진과

 지역실정에  맞는  건축조례를  개정하여  변화된  건축환경에  부웅코자 .함

 대구광역  시  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( ) 안  심사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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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k. 관련근거

o  건축법 4 , 제 조 8 , 제 조 9 , 제 조 11 , 제 조 15 , 제 조 23 , 제 조 28 , 제 조 32 , 제 조 34제

, 조 f145 , 조 ;Wl46 , 조 if149 , 조 if150 , 조 ;0151 , 조 f154 , 조 f156 , 조 f162 , 조 i 167ㅂ

, 조 72제 조

0  건축법  시행령 5 , 제 조 10 , 제 조 11 , 제 조 15 , 제 조 20 , 제 조 24 , 제 조 27 , 제 조 29제

, 조 165 , 저 조 168 , 저 조 169 , 저 조 171 , 저 조 173 , 저 조 175 , 저 조 180 , 저 조 181 , 저 조 182저

, 조 84 , 제 조 105 , 제 조 113 , 제 조 118 , 제 조 119 2제 조의

C  건축법  시행규칙 10제 조

4. 주요골자

1)  건축위원회 (  심의사항 안 3 )제 조

0  적용의  완화  요청에  관한 사항

0  허가  제한에  관한 사항

o 6  층이상이거나  연면적 5,0000  이상인 ( , 건축물 단  공장  및  창고는 )제외

2)  표준설계도서에  의한 (  건축신고 안 4 )제 조

o 500f  이하의 축시

0  전용면적 1000  이하로서 2  세대이하인 다세대주택

3) , 현장조사  검사  및  확인업무의 (  대행 안 7 )제 조

0  법 14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용도변경  허가전 , 현장조사  검사  및 확인업무

0  법 18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사용승인  및  임시  사용승인을  위한 , 현장조사 검사

 및 확인업무

0  건축관련  법령에서  의무화하고  있는  조사  및 검사

4)  대지안의 (  조경 안 9 )제 조

0  자연녹지지역의  조경식재  면적을  대지면적의 40%  에서 30%  로 완화

0  주차장법 2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주차전용  건축물에  대하여 조경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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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 식재  둥 (  조경기준 안 10 )제 조

0  대구지방의 ( , 상록수 소나무 , 개잎갈나무 , 잣나무 , 젓나무 ) 가시나무  둥 식재

 가능한  소재가  극히  제한되어  있어  식재기준을  상록수 60%,  낙엽수 40%에서

 지역실정에  맞게  상록수 40%,  낙엽수 60%  로 .변경함

0  식재밀도에  있어서는  준당  교목은 0.2  본에서 0.1  본  이상으로  하고  관목의 경우

 에는  당초  쿤당 0.4  본으로  규정하였으나  실제로는 0.8  본  이상으로  식재하고 있

 으므로 .변경함

0  조경면적 1  개소에  대한  최소면적  및  최소폭을  정하고  옥상  조경  방법을 정하뎌

 식수대신에  파고라  둥  조경시설물  설치방법  및  미관후퇴선  거수목  조경시 조경

 면적  산정방법을 .정함

6)  지역안에서의 (  건축물 안 13  제 조  내지  안 25 )제 조

0  골프연습장  및  석유  및  가스판매소  허용 - 일반주거지역

0  장례식장  허용 - , 중심상업지역 , 일반상업지역 ,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

0  축사  허용 - 보전녹지지역

0  주유소  허용 - 생산녹지지역

7)  건축물의 (  용도제한 안 32 )제 조

0 1  제 종  미관지구에서  기계식  세차장 허용

0 2  제 종  미관지구에서  골프연습장을 허용

8)  대지안의 (  공지 안 34 )제 조

0  미관지구  후퇴선  부분에  대하여  그  띄운  부분의  지표면  높이를  도로에 연하여

 연속성이  확보되고  보행이나  우수의  처리가  원활하게  되도록 .규정함

9)  건축심의 (  안 40 )제 조

0  미관지구내  건축허가를  하고자  하는  경우  건축물의  모양에  관하여  사전에 건축

 위원회  심의를  거쳐야  하나  다음  각호는 .제외함

(1) 단독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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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 영 118  제 조 1  제 항 3  제 호의  공작물로서  옥외광고물  관리법에  의하여 광고물

 심의위원회의  심의를  거친 것

10)  건축물  대지가  지역  지구  또는  구역에  걸치는 (  경우 안 45 )제 조

o  데지의 , 규모 , 용도지역  지구  또는  구역의  성격  둥  주변여건상  법 46  제 조 1제

 창의  규정을  적용하는  것이  불합리  할  경윽 .  건 축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정하는

 경우에는  법 46  제 조 1  제 항의  규정을  적숑하지 .아니함

11)  대지면적의 (  최소한도 안 46 )"'제 조

o  전용주거지역 200f - 1500 환효

0  준공업지역 2000- 150  룬 완화

,  ⊃  보전녹지지역 600f - 6OOf(  자연취락지구인  경우 200D)

,2  자연녹지지역 600f - 6OOf(  자연취락지구인  경우 200D!

12)  건축선으로부터  띄워야  할 (  거리 안 47 )제 조

i2  건축선으로부터  띄우는  부분에  대하윽  지조면  높이를  도로에  연하여 연속성이

 확보되고  보행이나  우수의  처리가  원활하게  될  수  있도록 .규정함

0  건축선으로부터  띄어야  할  거리를  면적별호  세분하던  것을  톰합하여 일부완화

13)  인접  대지  경계선으로부터  띄워야  할 (  거리 안 48 )제 조

f  인접  대지  경계선으로부터의  이격거히를  떱  허용한도내로 , 허용하고 처마끝으로

 부터의  콜격거리는 .(  삭제함 특히  공업지역◎  있어서  건폐율은  완화되었으나 이격

 거리는  종전대로  되어  있어 )완화

1  곤  통과도로에  둘러바인  구역안의  건축물의  높이 (  제한 안 50 )제 조

4  통과도로에 fl  둘러 인  구역안의  건축물의  높이제한  완화  적용을  주거지역의 환경

 로전을  뒤하여  전용주퍼지역과 a:  일반주거 역은 .제외함

15)  분쟁조정위원회 (  설치 안 58 )제 조

=  건축에  깔른  분쟁를  허결하긴  퀴하여  분철조정위원회를 .설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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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(  검토의견 전문위원 )김학수

0  본  조례개정 ( )  안 은 95  년도 12 30  월 일  대통령령 14891  제 호로  건측법  시행령이 개

 정됨에  따라  시민편의  증진과  우리  구  지역실정에  맞도록  조례를  개정한 것으로

생각되며

0  안 4  제 조 1  항  표준설계도서에  의한  건축신고는  시행령이  위임됨에  따라 신설됨으

 로  건설교통부장관의  표준설계도서에만  의거  신고가  가능하도록  기준을 정하였으

 나 A.1 ' 축 띄  결우  환경오염이  예상될  것으로 사료되며

o  안 9  제 조 :  항  각호  별표  기준에  따하  킥수  둥  조경에  필요한  면걸을 확토하여

 기준을 정하였고

· 10  제 조  식재  둥  조경기즌을  대구지방  실걸에  맞도록  거리와  본수  면적을 조정하

였으며

·  옥상  코경법을  끙하여  식수대신에  파고라  둥  코경시설물을  설치할  수  있도록 하

 여  주민  휴식공간으로  이용할  수  있도록  한  것은  매우 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

0  안 14  제 조  일반주거지역안에서  건축물의  건축긍지  제한에  골프연습장을  당초 구조

 례 ·  조항에  없던  것을  완화하고 11  호에  석유  및  가스판매소를  일반주거지역에 허

 용하였으나  민원이  야기될  우려가  있다고 생각되며

0  안 IS  제 조  및 25  제 조에 ( , , , , ) 장례식장을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상얻지역에 ,허팍하고

 보전녹지지역에  축사를 , 허용하였으며  생산녹지지역에  주유소를  허용하여 주민의

 불편사항  해소에  도움이  된다고  보나  측사의  경우  일부  주민의  반발도 .예상됨

0  안 32  제 조  건축물의  용토제한 1  항 9  호  미관지구안에  주차관련  시설에  기계식 세

 차장과 2  제 항 11  호에  골프연습장을  허용함으로  대도시  미관을  해칠  우려도 있고

 인근주민의  저항이  예상되므로  신중한  토의가  있어야  할  것으로 ,사료됨

0  안 46  제 조  대지면적의 , 최소한도  안 47  제 조  건축선으로부터  띄워야  찰 , 거리 안

48  제 조  인접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 띄워야  할  거리를  별표에  의거  조정한  것은 시

 행령  개정전  통제받던  것을  완화하여  주민불편을  해소한  것으로 .사료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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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 안 58  제 조  건푹분쟁조정위원회는  건축법 76  제 조 2  신설된  조항으로  건축주와 주

 민간에  건축으로  인하여  분쟁이  발생시  조정역할을  할  수  있도록  한  것은 주민들

 에게는  좋은  제도라고 . 생각합니다

o , 다만  본  조례  안 13  제 조에서 25  조  및 32  조는  주민에게  불편사항을 초래할

 있는  것으로  신중한  심사가  있어야 . 하겠습니다

6.  질의  및 (  답변요지 답변자 :  건축과장 )이암천

 질  의  요 지  답  변  요 지

0  개정조례 47  제 조 2 제 · 3  호  규정에 있 ?  건축선으로부터  띄워야  할  거리를 개

 어  창고시설의  경우는  바닥면적 500f  정전에는  면적별로  세분하던  것을 통

 로  적은데도 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 합하여  일부 , 완화하였으며 창고시설

 할  거리가 4n  임에도  불구하고 판매시  설치시  건축선으로부터 4n  이상 띄우

 설의  경우  바닥면적 1, 0 Of  ㉠ 로 면적이  도록  한  것은  창고시설을  설치할 수

2  배가  됨에도  띄워야  할  거리를 2m로  있는  지역이  대부분  공업지역에서 설

 한  것은  불합리하다고  사료되는 ,바  치되고  일반지역은  거의  없기 때문이

 그  사유는 ?무엇인지 , 며  판매시설  설치지역은  이와는 반대

 로  대부분  일반지역에  설치가  되기 때

 문에  건축선에서  띄워야  할  거리를 2

m  로 .자정하였음

0  개정조례 14  제 조의  일반주거 지역안에 ?  요즈음은  골프연습장이 운동시설로서

 서의  건축물  금지  규정  중 1  제 호의 제  일반주민들이  많이  이용하고 있으므로

2  종  근린생활시설에  골프연습장을 설  주민들이  이용하기  편리한  곳에 설치

 치할  수  있도록  개정시  각종 소음으로  하는  것이  타당하다고 , 사료되며 골프

 주민들로부터  민원이  야기된다고 사료  연습장  설치로  인하여  소음발생이 규

 되는  바  골프연습장을  규제할 용의는  정대로  소음을  규제하면  민원을 최소

 없는지 ?  화  할  수  있다고 사료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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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  의  요 지  답  변  요 지

 개정조례 14  제 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0  일반주거지역안에서  건축할  수 있는
?  건축할

 수  있는  건축물의  종류  중 위  건축물의  종류  중  위험물  저장  및 처

 험물  저장  및  처리시설에  석유  및 가  리시설에  주유소  및 L.p. G 충전소는

 스판매소를  허용함으로써  주민 일상주  허용하고  준민  일상생활과 직접관련이',

 거생활에  불안해  하고  있는데도 불구  있는  석유  및  가스판매소를 제외한다

 하고  석유  및  가스판매소를  더 추가하  는  것은  형평상  불합리할  것으로 판단

 여  개정하는 ?사유는  되며  그리고  주민생확에  밀접한 관졔

 가  있는  석유  및  가스판매소를 허용치

 않을시  오히려  민원발생이  더욱  클 것

 으로  판단되며  이들  시설에  대한 관리

 만  제대로  된다면  별다른 위험문제는

 없을  것으로 .사료됩

 분쟁조정위원회에서  조정하는 사항과0  분쟁조정위원회는  건축법 76 2제 조의 의
?  분쟁조정위원회의

 구성  및 ?자격은  개정에  따라  설치하는 분쟁조정위원회

 에서  조정하는  사항은 건축관계자와

 당해  건축물의  건축  등으로  픽해를 입

 은  인근주민과 , 분쟁사항 건축관계자

 와 , 관계  전문기술자와의 ,분쟁사항

 건축관계자  상호간의 , 분쟁 인근주민

 상호간의 분쟁사항 둥을  조정하는 것

이며

 위원회의  구성은  관계공무원과 민간인
?  으로

 구성되며  자격은  교육법에 의한

 대학교수  및  조교수  이상에 있었던

, 자 , 판사 , 검사  변호사의  자격이 있

 는 , 자  건축사법에  의한 건축사무소를

 둥록한 , 자  건설관계  학식과 경험이

 풍부한  자 .둥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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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토론요지

 찬  성  토 론  반  대  토 론 결파
 문조제

10조 0  전원 수정안 3 0식재  등 조경기준 수정

i  식재 등 조경기준 찬성  상록수 60%,현행 개정 40%

1:  낙엽수
40%, 개정 60%(  제 1 )항

:,1 

0식재  밀도 :현행

개정 교목 0. 2 ,본 0. 1  본관목

0. 4 ,본 개전 0.8본

 이상으로 조경하는  것은 아뚜런

 의미가  없고  건축으로  인한 건

 축주에게  혼란만  가져을 우려가

 있으므로  현행대로  함이 타당
((

.함
::

f 0 2  제 항  및 3  제 항  삭레토록 .함

:i수정
 제 14  조 4호 0  전원 수정안 ' 0 14  제 조 1  항 4  호에 골프연습장을

11

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 찬성  허용할  경우  인근주민의 정서에11
::

 축물의  건축금지  및 제  지장을  초래할  뿐  아니라 심각

;  한한
 주차훈제로  교통체증이 예상

 됨으로  본  안에서  제외하는 것

 이 ( )타당함 전원일치

11

 제 16  조 14 (호 중심상 0  전원  수정안 · 0  일반상업지역에  장례식장을 허 수정

), 업 17  제 조 14 (호 일반  용할  경우  험오시설로 주민이찬성

), 상업 18  제 조 19 (호 근  기피할  뿐만  아니라  또한 '인근

 주민의  일상생활에  불편  및 교). 린상업 19  제 조 14호

(  유통상업지  역안 건축물  통체증이  예상되므로 현행대로

 의  건축금지  및 )제한  중공업지역안에  허용하고 있는

 장례식장만으로  충분할 것으로

.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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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 수정안 요지

제안일자
 수  정  주  요  골 자 및수  정  이 유

 제  안 자

 제 10  조  제 1  항 '0  식재  둥  조경기준  및 식재밀도를96.6.22
0  상록수는

40%,  낙엽수는 60%를 배재회 의원  조정하였으나  건축으로  인한 건축

 주와  마찰이  예상되며  아무런 의  상록수는 60%,  낙엽수는 40%로1'

 미가  없으므로  전원  찬성으로 수 수정

H  식재밀도란에  교목  군당 0. 1본에 정안 .채택함

 서 0.2 , 본이긍  관목은  쿤당 0.8

 본이상을 0.2  븐인상  관목은 ◎당

0, 4  본이상으로 수정하고

2  제 항 '  조겯켠퍽 1  개쏘 최소면적  같은조 2  제 항과 3  항은 .삭제함

3  군이글  최소폭 IH, 3  제 항 옥

 상조경  건축물  외곽선  수목 줄

 지어  방법  조성깊이 In애상으

 로  할  것을  전원  수정안 찬성

2  종  근린생활시설에 골프연습장을  제 14  조좌 (  안마시슬소를 제외한
00  설치할

 경우  인근  주민정서  및 반 )  다 를 ( ,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
/  발이

 예상되므로  현행대로  할 것  을 )  제외한다 로 수정하고

 을 전원찬성

0  상업지역안에  장례식장을 허용할 14 (  호 중심상업지역 );0716조
0  경우

 대도시내  교통체증과 인근주 =fl 17조 14 ( )호 일반상업지역

 민의  민원이  야기될  소지가 있으 19 ( )호 근린상업지역rfl 18조

 므로  수정하는  것이 타당함으로  제 19조 14  호 (  유통상업  지  역 )

 전원 .찬성함  안  건축물의  건축금지  및  제한 내

 용  중  건축할  수  있는 건축물의

 종류  중  장례식장을 삭제

 조문대비표 :  따로 붙임

 심사펼과 :  수정안  가결 ( )반대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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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대포ㅁ조럴◎◎_IL

 원안수  정 안

to (  제 조 식재  둥 ) 조경기준 ①‥‥‥‥‥‥‥‥ lo (  제 조 식재  등 ) 조경기준 ①

,다만  교목의  경우  상록수는 40%, 낙엽  다만  교목의  경우  상록수는 60%, 낙엽

수는 60%  의  비율로 . 한다 40%  의  비율로 . 한다수는

식재밀도 식재밀도

(』당) (』당)

0.2본이상0. 1본이상

0. 4본이상0.8본이상

9  ②제 조  규정의  조경면적은 1  개소의 면  ⑦ ( fll)삭

 적이  최소 30  이상으로서  최소폭을 Im

 이상으로  하여야 . 한다

 ③옥상조경을  하는  경우에는  건축물 외  ③ ( frl 삭 )

 곽선  주변에  수목을 줄지어 심는 방법츠

 로  하여서는  아니되며  건축물  외곽선 안

 쪽에  토심깊이 Im  이상으로 집단적으로

 심어  그  부된이  휴게장소  등으로  쓰일 수

 있도록  하여야 . 한다

14 (  제 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 건축물의 건 14 (  제 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 건축물의 건

 축금지  및 )제한  축금지  및 )제한

1. 2  제 종 ( 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를 제 1. 2  제 종 ( ,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골

)외한다  프연습장을 )제외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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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f(  제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 건축물의  건1 163(  제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 건축물의건

 축금지  및 ) 제한  ‥‥‥‥‥‥‥‥ 1  축금지 . ) 및 제한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

14. 장례식장

 축금지  및 ) 제한 ‥‥‥ 축금지  및 ) 제한 ‥‥‥‥‥‥

fl17f(ff:·ffalfB:flrfBi efff t 1 fll:rE(f?!flf:Tlr:t:01#fBi ;ffff t

례식장

 축금지  및 ) 제한 - 축금지  및 ) 제한 -

18 (  제 조 근린강업지역안에서의  건축물의  건1 18 (  제 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 건축물의건

19,  장례식장

19 (  제 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 건축물의 건

 축금지  및 ) 제한 ‥‥‥‥‥‥‥‥

14. ( 711))삭14. .자  례식장

14. ( )삭제

14. ( )삭제

19. ( )삭제

19 ( 11  제 조 유통상없 역안에서의  건축물의 건

 축금지  및 ) 제한 ‥‥‥‥‥‥‥


